
SK그룹, SK증권 처리로 “골치”
SK네트웍스 보유지분 22.7% 처리 고민 … SKC는 7.7% 처분

SK그룹이 일반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SK증권의

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.

SK그룹에 따르면, SKC가 6월28일 SK증권 지분 7.7%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은 SK증권을 그룹 지주

회사의 지배 구조에서 제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.

SK그룹은 7월2일까지 국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

지 못하게 한 현행 법규에 따라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.

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㈜는 자회사인 SK네트웍스(22.7%)와 SKC(7.7%)를 통해 손자회사 형태로 SK증권

을 지배해 왔고, SKC가 먼저 SK증권의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.

그러나 남은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.

SK증권 지분은 SK㈜의 계열에서 빠져 있는 SKC&C나 SK가스,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

이 이끄는 SK케미칼 계열 등에 넘길 수 있다.

아니면 아예 최태원 회장 등 대주주가 직접 매입할 수 있고,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.

한때 SKC&C로 SK증권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SK C&C는 6월22일 조회공

시를 통해 “SK증권 지분인수를 고려한 사실이 없다”고 답변해 사실상 배제된 모양새이다.

공시 답변 후 45일 이내에 공시 내용을 어기면 공시의무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.

SK그룹 관계자는 “SK증권의 향배에 대해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마지막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을 기

다릴 수밖에 없고, SK증권 처리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”고 말했다.

또 “시일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계열사에 매각하든 대주주가 사든 외부에 처분하든 모든 경우에서 큰 파장

을 형성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”며 “내일이라도 SK증권이 어떤

식으로 처리된다는 추측이 제기돼 조회공시 요구를 받는다면 부인하게 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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